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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9개 

284개 

대상분야 확대 (법 제2조) 

* 기존 5대 분야에 더하여  “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” 분야 신규  추가 

신고대상  법률 추가 (별표) 

* ｢채용절차법｣, ｢방위산업기술 보호법｣, ｢자본시장법｣,   

  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, ｢방위사업법｣ 추가 

 

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법률 확대 



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(법 제17조)  

*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

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(법 제 23조) 

* (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) 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     

  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 

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·지원 강화 

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(법 제20조) 

*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



긴급 구조금 제도(법 제27조)  

 *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 

    심의 · 의결 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

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·지원 강화 

징벌적 손해배상 제도(법 제29조의2) 

 *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

    손해의 3배 범위까지 배상 



벌칙 강화(법 제 23조) 

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·지원 강화 

보상금 상한금액 상향(시행령 제22조) 

*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

위 반 행 위 기존 개정안 

신고자 신분공개, 조사종료 전 피신고내용 공개 3년 / 3천만원 5년 / 5천만원 

신고자 파면·해임,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/ 2천만원 3년 / 3천만원 

신고자 징계 등,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/ 1천만원 2년 / 2천만원 




